
대출금 수령위임동의서

(주)하나은행 귀하

차주  이 귀행으로부터 수령할 대출금 중 아래의 금액을 대출금 수령 위임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용도

수령금액 금  원정 (\  ) 

수령위임계좌
은행명 : 

계좌번호 : 

예금주

차주와의 관계

□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매도인

□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대인

□차주를 대신하여 당타행 대출의 상환을 위임받은 자

□공사대금 수령업체

□상기 외 제3자 (관계기재) :

년  월  일

수령위임인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날인)

수령위임인의 대리인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날인)

(대리인이 작성시에는 수령위임인으로부터 위임장 필수징구)

*작성대상 : ① 수령위임계좌의 예금주가 법인/개인사업자인 경우(계좌관리가 직원 등 타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) 중

 대체로 실행하여 수령위임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(차주 통장에 입금 후 출금은 작성대상 아님)

② 수령위임계좌의 예금주가 공사(LH공사, SH공사 등), 지방자치단체, 국가인 경우 작성대상 아님

③ 중도금대출 등 협약에 의하여 입금내용이 고지가 된 건은 작성대상 아님

5-06-0741(1-1)(2015. 09. 01개정)

(보존년한 : 완제일로부터 5년)


